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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 산  가  정  법  원

심          판

사       건        2017느단2676 상속재산 리인 임

청  구  인        갑

                   주소  

사 건 본 인        망 A (1920 생, 여)

                   후 주소  

                   등 지  

주       문

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한다.

이       유

 청구인  망 A  재산상속인  존부가 불분명하다며 상속재산 리인  임해  것

 구하고 있다.

 그러나 민법 1053조  상속재산 리인  상속인  존부가 분명하지 않  경우 상

속재산 리  필요 이 있   임 는 것 , 여  ‘상속인  존부가 분명하

지 않  경우’라 함  는   등본, 가족 계등 부 등  모  추 ․조

사해 보아도 상속인  견할  없는 경우이거나 상속인들이 모  상속  포 하여 

상속자격  잃 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, 출  자료에 하면 A  자 들이 존재하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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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사 이    미    

것  인 므  이 사건 청구는 이  없다.

2017.  9.  1.


